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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ariety of Certification systems are initiated, as increased demands for housing 

quality of building & house owner. New building and apartment built in Seoul metropolitan should 

acquire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and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could be acquired through the 

certification from energy performance index of environment grade in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Between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ere are troublesome to acquire certification because a lot of assessment items are overlapped. 

At a result, the rational and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initiated not only to avoid 

overlap among those certification systems and promote Green Building market share but also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 operation.

We will discuss on assessment items between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nd release the improvement method those Certification 

Systems to avoid overlapping to assess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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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성을 가지는 장수명 공동주택 기술 개발(05건

설핵심 D04-01)” 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최근 주택품질에 한 소비자의 요구 수 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인증제도가 시행‧운 되고 있

다. 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성능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는 표 주택에 한 난방에 지 감율

로 평가하는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제도와 소

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의 5개 부문, 

14개 범주, 20개 항목에 해 1～4등 으로 평가

하여 인정하는 주택성능등 인정제도, 토지이용 

 교통, 에 지‧자원  환경부하( 리), 생태환

경, 실내환경의 4개 분야, 9개 부문, 44개 범주로 

우수, 최우수 등 으로 평가되는 친환경건축물인

증제도, 건축계획  환경, 기계설비, 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 리의 6개 문

분야별로 평가하는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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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를 진하기 한 고

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 에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제도

는 공공기 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해서는 2

등  이상 인증 받아야 하며, 주택성능등 인정

제도는 2008년부터 1,000세  이상의 주택을 공

할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성능등 을 표

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한 서울시 신축 

건축물의 경우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우수등  이

상을 받아 건물의 성능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공공기 이 발주하는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의 경우 의 세 가지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한다. 

주택성능등 인정제도 환경 련등 의 에 지

성능부문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서만으로 등 을 인정받을 수 있

다. 그러나 주택성능등 인정제도와 친환경건축

물인증제도의 경우는 같은 평가항목을 복 수행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성능이 우수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친환경건축물의 건설을 유도, 진하기 

해 인증제도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 인 제도운 을 해 인증을 받기

한 제출 서류 작업의 이 성을 피하고, 인력 

 시간의 낭비를 피하려면 복되는 항목에 

하여 통합운 을 하거나 어느 한 쪽의 인증을 받

은 부분에 해서는 일부 서류만으로 등 을 획

득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등의 합리 인 방

안이 필요하겠다.

1.2 연구의 방법  내용

본 연구에서는 건물에 지효율등 , 주택성능

등 ,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

발주,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성능등

인정제도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환경 련 

등  평가목   방법을 비교하고 평가방법의 

통합을 한 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는 두 인증제도의 평가방법을 비교하기 해 주

택성능등 의 환경부문 6개 항목을 기 으로 평

가 목 이 유사한 친환경건축물인증의 각 분야별 

련 항목을 살펴보았다. 주택성능등 의 환경부

문은 조경(외부환경), 일조(빛환경), 실내공기질, 

에 지성능(열환경)의 4개 부문, 6개 항목으로 나

뉘며, 친환경건축물인증의 환경부문은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2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2. 항목별 평가목   평가방법

2.1 조경(외부환경) 부문

주택성능등 의 조경부문 평가는 ‘생태면 률’

과 ‘자연지반녹지율’로 평가되며, 친환경건축물인

증의 련 평가항목은 ‘우수부하 감 책’, ‘녹지

공간률’, ‘인공환경녹화’, ‘수생비오톱’, ‘육생비오

톱’ 등이 있다. ‘생태면 률’은 생태  기능이 온

한 자연지반녹지(가 치 1)와 생태  기능이 

무한 포장면(가 치 0)을 기 으로 그 사이의 

다양한 공간유형을 생태  가치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고 그 공간유형별 면 에 가 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자연지반녹지율’은 생태  측면에서 

가장 요한 자연지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확보하

고자 자연지반  녹지로 조성된 부분의 면 을 

산출하여 지 체 면  비 비율에 따라 등

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항  목 평가목 평가방법

주

택

성

능

생  태

면 률

(4등 )

상지 환경의 

질  수  개

선  도시생

태문제의 근원

 해결 유도

생태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환

산면 과 가 치를 곱한 

값과 체 상면 의 비

율산정

자  연

지반율

(4등 )

생태  기반 

괴의 지양, 

토양생태계  

지하수 함양 

공간의 확보

체 상지 내에 자연지

반녹지의 비율산정

친

환

경

건

축

물

우  수

부  하

  감

(3 )

우수부하 감
우수침투를 한 투수성 

포장면 설치비율산정

녹  지

공간율

(5 )

녹지공간 조성
Y=1+(X-5)÷5

(Y:평 , X:법정 과백분율)

인  공

환  경

녹  화

(4 )

생태환경을 고

려한 다양한 

녹화공법의 

용 유도

각 공법별 용면   

난이도 등을 감안한 가

치 산정

수  생

육  생

비오톱

(각3 )

단지 내 생태

환경의 질  

수 향상

조성면   기법에 한 

계산식  가 치 산정

Table 1  조경부문 평가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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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인증의 ‘우수부하 감’ 항목은 투

수성 포장면 의 비율로 평가하는데, 부분포장(가

치 2.5), 면투수포장(가 치 1.5), 틈새투수포

장(가 치 1.0)으로 구분하여 가 치를 용한 면

의 합을 체포장면 에 한 비율로써 수(3

)를 부여하게 된다. ‘녹지공간률’은 법상 과 녹

지율에 따라 계산식에 의해 최  5 까지 주어지

며, ‘인공환경녹화’ 항목은 옹벽 체녹화(1 ), 인

공지반녹화(1 ), 입면녹화(2 )의 용에 따라 

상면  비 조성면  비율에 따라 평가된다. 

한‘수생비오톱’과 ‘육생비오톱’은 조성면   

기법에 따라 자연지반상부(가 치 2.0)에 조성한 

경우와 인공지반상부(가 치 1.5)에 조성한 경우

로 나 어 지면  비 조성면 의 비율과 조

성기법에 따른 수로써 평가된다.

주택성능등  생태면 율
친환경건축물인증

공간유형 가 치

자연지반녹지 1.0 육생비오톱

녹지공간율

연계녹지축

인공지반녹지≥90㎝ 0.7

인공지반녹지<90㎝ 0.5

수공간(투수기능) 1.0
수생비오톱

수공간(차수) 0.7

옥상녹화≥20㎝ 0.6

인공환경녹화옥상녹화<20㎝ 0.5

벽면녹화 0.4

부분포장 0.5

우수부하 감

면투수포장 0.3

틈새투수포장 0.2

류‧침투시설 연계면 0.2

포장면 0.0

Table 2  ‘생태면 율’ 련 평가항목

2.2 일조(빛환경) 부문

주택성능등 의 ‘채 율’은 세 내 채 효율의 

향상을 목 으로 빛환경 산출계산서에 의해 창호 

개구율, 방 별 개구비, 인동거리 등으로 방 별 

가 치를 고려하여 바닥면 에 한 채 창의 비

율로 계산된다. 이는 친환경건축물인증의 ‘세 내 

일조 확보율’ 항목과 목 이 동일하다. ‘세 내 

일조 확보율’의 평가는 일조분석 계산 장비  

로그램을 활용한 시뮬 이션을 통해 체 세

수에 한 연속 일조시간(최소 2시간)이 확보되

는 세 수의 비율로 평가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의 ‘일조권 간섭 방지’ 항목은 

상  건축물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해 평가하는 

항목으로 기존 건축물 뿐 아니라 장래 인  지

의 개발에 미칠 향까지도 고려하여 평가된다. 

항  목 평가목 평가방법

주

택

성

능

채 율

(4등 )

건물의 채 효

율 향상유도

방 별 가 치를 용한 

바닥면 에 한 채 창

의 비율

친

환

경

건

축

물

일조권

간  섭

방  지

(2 )

상건축물이 

인 지로의 

유용한 태양

을 차단하지 

않도록 함.

인 지 경계선으로부터 

상 건물 각 부분의 높

이를 잰 최 앙각

세 내 

일  조

확보율

(4 )

세 내 생활공

간의 일조권 

보장

일조분석 로그램에 의

해 동지일 기  09:00～

15:00 사이 최소 2시간 

연속일조를 받는 세 율

(%) 평가

Table 3  일조부문 평가목   방법 

2.3 실내공기질 부문

‘오염물질 방출 자재’는 주택성능등 과 친환

경건축물인증의 평가방법이 일치하는 항목으로, 

실내에 용된 자재로부터 방출되어 거주자의 건

강에 직  향을 미치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함유 자재의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 이다. 이 항목은 최종마감재, 

착제, 기타내장재로 구분하고, 벽체, 천장, 바닥

의 용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

주택성능등 제도의 ‘단 세  환기성능’ 항목

은 0.7회/h 이상의 환기횟수가 확보되어야 하고,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가 설치된 경우 

상 등 을 획득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

도의 ‘환기설계’ 항목은 세 별 개폐가능한 창면

이 15% 이상이어야 하며, 제어 가능한 환기구,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있는 경우 높은 수를 받

을 수 있게 된다.

항  목 평가목 평가방법

주

택

성

능

단 세

환기성능

(3등 )

최소 환기량 

 일정수  

이상의 환기 

성능 확보

환기설비의 성능에 따른 

평가

친

환

경

건

축

물

환  기

설  계

(3 )

재실자의 제어

가 가능한 장

치 설치와 신

선외기의 제공

환기장치설치 유무  환

기설계 정도 평가

Table 3  실내공기질 부문 평가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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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에 지 성능 부문

이 부문 평가는 에 지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로 평가한다는 에서 일치한

다. 주택성능등 의 ‘에 지성능’은 EPI 수 

는 건물에 지효율등 에 따라 에 지 약 수

을 평가하게 된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의 ‘에 지 

소비량’ 항목은 EPI 수로만 평가하게 되는데, 

별도의 계산식에 의해 EPI 수가 85  일 때 최

고 인 12 을 획득할 수 있다.

항  목 평가목 평가방법

주

택

성

능

에 지

성  능

(4등 )

난방비 감 

유도  쾌

한 실내온열환

경 유지

에 지성능지표(EPI) 

수  건물에 지효율등

에 의한 평가

친

환

경

건

축

물

에 지

소비량

(12 )

건물에 지

감  온실가

스 배출 감

평 =12×(EPI-60)÷25

Table 4  에 지 부문 평가목   방법

3. 항목별 평가방법의 비교 분석

3.1 조경(외부환경) 부문

주택성능등 의 ‘생태면 율’과 친환경건축물인

증의 생태환경 부문의 평가방법 비교를 하여 

공동주택 7개 단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Case1～5의 ‘생태면 율’은 3 에 해당하는 

30% 이상 40% 미만에 해당되며, Case 6과 7은 

2 에 해당하는 40% 이상 50% 미만에 해당한다.

체로 주택성능등 의 ‘생태면 율’ 등 이 높

은 경우 친환경건축물인증의 조경 련 합산 수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ase 1과 2의 경우는 조경 련 합산

수는 비슷하나 ‘생태면 율’에서는 Case 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경 항목  가 치가 

높은 공간유형이 차지하는 면 이 넓어 환산된 

‘생태면 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단된다.

 Case 3과 4의 경우는 반 로 ‘생태면 율’은 

비슷하나 조경 련 합산 수에서 Case 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ase 3의 인공환경녹화 

항목 수가 0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지반녹

지와 인공지반녹지 항목에 해당하는 육생비오톱, 

녹지공간율, 연계녹지축의 수가 높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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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사례를 통한 조경부문 평가.

3.2 일조(빛환경) 부문

주택성능등 의 ‘채 율’ 평가는 단  주거동별

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 동의 세  창호에서 

법선을 그어 인 지경계선 는 건물까지의 최

단거리를 산출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평가

는 각 동별 특정 세 를 기 으로 평가하게 되며 

평가기  시간은 특정한 제한이 없다. 친환경건

축물인증의 ‘세 내 일조확보율’에서는 단 세  

체를 상으로 하고, 태양의 고도변화에 따른 

일조변화를 고려하여 동짓날을 기 으로 평가한

다. 한 세  내 자연채 의 효율과 시야의 개

방감까지 고려되지만 ‘세 내 일조확보율’ 항목은 

세  내 개구율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Fig. 2  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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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일조권간섭방지, 세 내 일조확보율.

그리고 장래에 발생하게 될 인 지의 변화를 

고려하여 평가범 를 인 지까지 평가하는 ‘채

율’에 비해 ‘세 내 일조확보율’은 인 지의 

향은 고려되지 않고, 해당 지 경계선 내의 

세 내 일조분석을 통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평가방법을 비교한 선행 연구1) 결과에 

의하면 ‘세 내 일조확보율’ 등 이 높다고 해서 

‘채 율’ 등 이 높지는 않다고 연구된 바 있다. 

이 항목의 평가는 환경 련 평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항목으로 두 평가 방법 

 하나로 통일을 하거나 둘 다 인정해주는 통합

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3 실내공기질 부문

실내공기질 부문의 ‘유해물질 함유자재’ 항목

은 두 제도의 평가목 이나 평가방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평가항목인 ‘단 세  환기성능’과 ‘환

기설계’의 평가목 은 환기설비의 성능을 확보하

여 재실자에게 신선외기를 제공한다는 에서 동

일하다. 그러나 그 평가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경

우에는 실내공기질 뿐 아니라 재실자의 제어가능 

유무에 따라 등 에 차이를 두었으며, 기본등  

평가에 주택성능등 의 환기횟수(0.7회/h) 신 

용면  비 창면 의 비율(15%)에 을 두

었다. 

평가목 이 같은 이 항목의 통합을 해 기본

등 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일하고, 외기청정필터

1) 홍구표, 박철용, 이종상, 장동운, 2008, 주택성능등 과 친

환경건축물의 빛환경 평가방법 상 성 연구, 용건설기술연

구소, Vol. 49, pp.38-43.

의 설치나 제어가능 환기구에 한 내용을 서로 

보완한다면 평가의 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주택성능등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

3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설치된 경우

3 +열회수형 

환기기능이 있고, 

제어가능 환기구 는 

장치를 거실이나 

주방에 설치한 경우

2등

3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는 

열교환기 설치된 경우

3 +제어가능 환기구 

는 장치를 거실이나 

주방에 설치한 경우

3등
시간당 0.7회/h 이상 

가능 환기설비 설치

세 별 개폐가능 

창면 이 용면 의 

15% 이상

Table 5  환기설계 련 평가항목 비교

3.4 에 지 성능 부문

주택성능등 의 ‘에 지 성능’ 부문은 EPI 수

로 평가하거나 건물에 지효율등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인증서 첨부만으로 체 평가하

여 등 을 인정해 다. 즉, EPI 수가 81 보다 

낮다 하더라도 건물에 지효율이 1등 이면 최고

등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를 들어, 

건물에 지효율 1등 을 받은 건축물의 EPI 수

가 75 이면 주택성능등 의 ‘에 지 성능’ 등

은 1등 이나 친환경건축물인증의 ‘에 지 소비

량’ 수는 12   7.2만을 획득하게 된다. 

구분 주택성능등 친환경건축물인증

1등
EPI 81 이상 는 

건물에 지효율 1등

평 =12×(EPI-60)÷25
2등

EPI 74이상～81 미만 는 

건물에 지효율 2등

3등
EPI 67이상～74 미만 는 

건물에 지효율 3등

4등 EPI 60이상～67 미만

Table 6  에 지 부문 평가항목 비교

이처럼 건축물의 에 지를 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같은 취지의 평가항목에서 두 

평가제도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등 에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에 지 부문 평가는 주택성능등 의 

평가 등  기 을 참고하여 친환경건축물인증제

도의 ‘에 지 소비량’ 평가에서도 1 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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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은 9 , 3 은 6 을 주는 방식을 채택

하여 두 제도의 평가결과에 큰 차이가 없도록 보

완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성능을 평가하는 운

취지  목 에 따라 5가지 인증제도 즉, 건물

에 지효율등 제도, 주택성능등 인정제도, 친환

경건축물인증제도,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고속

정보통신인증제도가 있다. 이들  건축물 규모

나 지역에 따라 의무 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은 

건물에 지효율등 제도, 주택성능등 인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이다. 

건물에 지효율등 을 인증 받은 경우는 주택

성능등 의 ‘에 지성능’ 등  평가시 인증서 제

출만으로 그 등 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러나 주택성능등 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평

가항목에 있어 평가목 이나 평가방법에 복되

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 수

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앞으로 인증제

도의 활성화와 효율 인 운   소비자에게 객

인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유사항목 평가

의 통합 는 이들 상호간의 체 평가가 가능하

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환경 련 등   ‘조경(외부환경)’ 부문은 그 

평가목 이 같고, 평가항목은 서로 유기 인 

계는 있으나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체로 

‘생태면 율’ 등 이 높은 경우 조경 련 합산

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건축물인증의 조

경 련 평가항목 수에 가 치를 용한다면 통

합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조(빛환경)’ 부문도 두 제도의 평가목 은 

같았고, 평가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선행된 

연구문헌에 의하면 평가결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환경 련 평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항목으로 두 평가 

방법  하나로 통일을 하거나 둘 다 인정해주는 

통합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실내공기질’ 부문의 첫 번째 항목인 ‘유해물질 

함유 자재’의 평가는 두 제도가 동일한 방법으

로 평가되었으므로 어느 한 제도에서 받은 결과

에 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항목인 

‘환기성능’과 ‘환기설계’ 항목은 기본등 에 해당

하는 평가내용을 통일하고, 외기청정필터의 설치

나 제어가능 환기구에 한 내용을 서로 추가․

보완한다면 어느 한 쪽의 평가만으로 등 을 인

정받을 수 있어 효율 이다.

마지막으로 ‘에 지 성능’ 부문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에서도 주택성능등 의 평가 방식과 같이 건

물에 지효율등 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그 결과

를 평가에 반 하여 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

고, 계산식에 의한 수배 이 아닌 등 에 따른 

단계별 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두 제도의 통합

을 해서는 합리 일 것이라 단된다.

이 듯 세 가지 인증 제도를 모두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복되는 평가항목에 하여 통합

평가  체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합리 인 

제도의 운 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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